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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해서는 1,059,438,935 1,000,000,000 2015. 12. 

부터 나머지 원에 대해서는 부터 각 까지는 10. , 59,438,935 2019. 4. 24. 2019. 11. 13.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5% , 12%

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2. .

소송 총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50%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3,000,000,000 1,000,000,000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에 대하여는 자 청구취지 변경, 2,000,000,000 2019. 4. 22.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12%

하라. 

항소취지2. 

가 원고  . 

제 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1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자 청구취지 변경신. 1,154,460,055 2019. 4. 22.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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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 

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1 , 

를 기각한다.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광 디스크 및 광원 응용 기계 기구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     , , 

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년 월경 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면. 1996 2 D

서 그 직전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년 월경부터 1996. 1. 8. , 1996 5 DVD(Digital 

개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Versatile Disc) .

나 이 사건 직무발명 및 특허  .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던 중 년 월경부터 년 월경까지 1) 1998 2 1998 9 실시간 기록 재/

생 정보에 관한 건의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에 따른 발명을 이하 4 ( ‘이 

사건 직무발명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를 승계하여 국내에서 각 특허 출원을 하였는데 출원서에는 원고만이 발명자로 기재되

었다 피고가 국내에서 특허 출원한 개별 발명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순번 발명의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발명자 출원인

1
실시간 기록 재생 속성이 저장되는 /

저장 매체 및 실시간 기록 재생방법
1998.05.01 제 호1998-0015769 원고 피고

2
실시간 기록 재생 정보를 저장하는 /

기록 매체 및 실시간 기록재생방법
1998.07.07 제 호1998-0027308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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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후 위 각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

장의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출원하여 특허 등록 이하 ( 이 사건 특허발명‘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미국 등 여러 나라에 별지 기재와 같이 . 1 

국제출원하여 특허 등록을 받았다.

발명의 명칭 실시간 기록 재생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 실시간 기록재생방   : / , ○ 

법과 장치 및 이 정보를 이용한 파일 조작방법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 1998. 12. 15./ 2003. 4. 21./ 0382639○ 

발명자   : ○ 원고, E, F, G, H

특허권자 피고   : ○ 

3
실시간 기록 재생 정보를 저장하는 /

기록 매체 및 실시간 기록 재생방법
1998.07.27 제 호1998-0030218 원고 피고

4

실시간 기록 재생 정보를 저장하는 /

기록 매체 및 실시간 기록 재생방법

과 이 정보를 이용한 파일 조작방법

1998.10.02 제 호1998-0041764 원고 피고

발명이 속하는 기술 종래기술 및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실시간 기록 및 또는 재생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실시간 기록 / , /

재생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 이 실시간 기록 재생 정보를 근거로 하여 실시간 파일을 , /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장치 및 이 정보를 이용한 파일 조작방법에 관한 것이다.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나 오디오 및 비디오 장치에 있어서 (A/V) , 실시간 기록 

및 재생이 요구되는 파일의 경우 파일 제어 정보에 실시간 기록 재생 파일임을 나타내A/V /

는 제어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논리적으로는 연속되어 있더라도 기록 매체상에 물리적

으로 연속되지 않고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들로 이루어진 파일을 재생할 경우 실시간 

재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실시간 파일을 위한 실시간 기록 재생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 매체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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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도 의 내지 는 본 발명에 의한 실시간 기록 재생 정보 실시간 기록 재생 속성 정보 3 (a) (d) / ( /

라고 지칭될 수 있음 가 저장되는 예들을 보인 도면이다 이 실시간 기록 재생 정보는 도 ) . / 3

의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실시간 파일에 속성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일 예로서 이 (a) , 

실시간 기록 재생 속성 정보는 파일 시스템이 시스템인 경우 / UDF(Universal Disk Format) 

파일 엔트리 에 있는 파일 확장 속성 영역 또는 스트림 (File Entry) (File Extended Attribute) 

디렉토리 영역 상에 저장될 수 있다 또는 파일 식별 서술ICB(Information Control Block) . , 

자 저장될 수 있거나 (File Identifier Descriptor) 파일 엔트리 내의 ICB(Information Control 

필드 중 파일 타입 영역 또는 플래그 영역에 저장Block) TAG 될 수 있다 이 파일 엔트리를 . 

파일 제어 정보 영역 또는 파일 구조 영역이라고 지칭될 수 있다(file structure) 

 

도 본 발명에 의한 실시간 기록 및 재생 속성 정보가 저장되는 예들[ 3] (attributes)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실시간 기록 재생 속성을 파일에 부여해서 일반 파일과 구분 , /

된 기록 재생을 하면 실시간 기록 재생 파일의 실시간 기록 재생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가 / / /

있다.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6【 】실시간 기록 재생을 요구하는 실시간 파일 및 상기 실시간 파일의 실시간 기/ , 

록 재생을 보장하기 위한 실시간 기록 재생 정보가 저장되는 시/ / UDF(universal disk format) 

스템의 파일 제어 정보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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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표준규격 필수특허 채택  . 

 광매체 기술 협회 이하 라고 한    (Optical Storage Technology Association, ‘OSTA’

다 는 년 월경 규격 을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 2000 3 UDF(Universal Disk format) 2.01 . 

이 사건 특허발명 중 기록 매체에 저장된 파일이 실시간 기록 재생 파일인 경우 그 속‘ /

성 정보를 의 파일 타입에 저장한다는 부분ICB Tag ’ 1)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표. DVD 

준기구인 포럼 및 블루레이 디스크 이하 라고만 한다 국제표준기구인 DVD ( ‘BD’ ) 

는 이를 표준규격 필수특허로 채택하였다BDA(Blue-ray Disc Association) .

을 제 호증[ 2 ] Universal Disk format Specification Revision 2.01, pp.140

라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 

    1) 피고는 년경부터 등의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이하 라고2003 DVD I Co., Ltd.( ‘I’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 항 기재 발명이다25, 32 .

청구항 25【 】제 항에 있어서16 , 

상기  파일 제어 정보 영역은 상기 실시간 기록 재생 정보가 저장되는 시스템의 파일 / UDF 

엔트리내 필드의 파일 타입 필드ICB TAG (file type fiel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32【 】실시간 기록 및 또는 재생을 보장하는 실시간 기록 및 또는 재생 정보를 포함/ /

하며 상기 , 실시간 기록 및 또는 재생 정보는 시스템의 파일 엔트리내의 필/ UDF ICB TAG 

드의 파일 타입 필드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park-se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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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 이하 이라고만 한다 이하 라고만 한다), J Corporation( ‘J’ ), K Corporation( ‘K’ ), 

이하 라고만 한다 이하 라고만 한다L Corporation( ‘L’ ), M Corporation( ‘M’ ), 

이하 라고만 한다 이하 라고만 한다N Corporation( ‘N’ ), O Electronics N.V.( ‘O’ ), P 

이하 이라 한다 이하 라 한다 이하 라 한다 과 Corporation( ‘P’ ), Q Corporation( ‘Q’ ), R( ‘R’ )

각각 이 사건 특허발명을 포함하여 및 블루레이 디스크와 관련된 피고 및 상대, DVD 

방 회사들이 보유하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특허권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상호 실시

를 허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이하 피고가 위 상대(

방들과 체결한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 ’ )

체결하였다 각 계약의 체결 일시 상대방 대상이 되는 특허권 등 실시 기간은 별지 . , , , 2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가 년과 년 년 년 년 과 각 체결한    2) , 2006 2013 I, 2009 P, 2010 O, 2014 J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는 당사자 사이에 실시료 지급을 면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균형 보상금(balance compensation)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들 회사로부터 균형 보상금을 받았다. .

마 피고의 특허풀 가입 등   . 

 피고는 제품 관련하여 필수특허들의 일괄 라이선싱을 목적으로 년   1) DVD 1999 6

월경 결성된 표준규격 필수특허 관리단체 이하 특허풀이라 한다 에 년 ( ‘ ’ ) ‘DVD 6C’ 2006

월 일 가입하였다 위 에는 피고 외에도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11 21 . ‘DVD 6C’

약의 상대방들 중 일부인 와 그 밖에 이하 라고만 한다I, J, K, L, M, N S Co., Ltd.( ‘S’ )

가 가입되어 있는데 피고를 포함한 회원사들은 위 특허풀의 업무집행자를 통하여 일, 

괄 라이선싱하고 받은 실시료를 일정 비율로 분배받고 있다 피고는 년부터 . 2007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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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실시료를 분배받았다6C’ .  

또한 피고는 제품 관련 표준규격 필수특허들의 일괄 라이선싱을 목적으로    2) , BD 

년 월경 결성된 특허풀 에 경 가입하였다 위 특허풀에도 피2009 10 ‘One-Blue’ 2012. 1. . 

고 이외에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당사자들인 와 그밖에 사이버링I, J, O

크 가 가입되어 있다 피고는 년부터 로부터 표준규격 필수특허의 실, Q . 2012 ‘One-Blue’

시료를 분배받았다 이하 및 를 합하여 각 특허풀이라 한다( ‘DVD 6C One-Blue’ ‘ ’ ).  

바 피고의 직무발명보상 운영규정 및 보상금 지급  . 

피고는 피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한 직무발명 보   1) 

상지침 년 월 개정 년 월 개정 년 월 개정 이하 이 사건 보상규정(2001 1 , 2012 1 , 2014 1 , ‘ ’

이라 한다 을 두고 있다 위 각 보상지침에는 실시료 크로스 라이선스 보상금 등의 실) . , 

시료 절감의 이익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지침 을 제 호증의 내지 ( 23 1 3)

년 보상규정2001

제 조 권리승계4 ( )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지적창작물 및 그 권리를 승계한① 

다 생략...( )

제 보상 및 포상5( )

 회사는 제 조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본 지침의 제 장에 따라 4 3①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다 생략...( )

전사 특별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적재산부문 포상기준 안( )

평가대상 적용 범위2. 

당사 소유의 기술정보 노하우 및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 , , ,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이를 제 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함에 3

따라 로얄티 수입이 발생한 프로젝트

당사 지적재산권이 특허 클레임 협상에 사용되거나 재계약 협상에 활 - 

용되어 로얄티 절감에 기여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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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3. 

지급액 □ 

로열티 수익금액 또는 절감금액의 억 원  - 3~10%(Max. 3 / )人

적용 시점 □ 

년 월 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2000 1 1

년 보상규정2012

제 조 권리승계4 ( )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① 

그 특허권 이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라 함 을 회사에게 양도하고 회사( “ ” )

는 이를 승계한다 생략...( )

제 보상 및 포상5( )

 회사는 제 조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본 지침의 제 장에 따라 4 3①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다 생략...(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 세칙

제 조 특허 인센티브 포상금4 ( )

 회사는 회사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의하여 초과 

이익을 얻었을 때는 별도 산정 기준에 따라 이익 발생의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허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급한다, .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타사 실시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에 수 1. 

익이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권리가 타사에 대한 클레임 제기 및 신규  2. 

또는 재계약 협상에서 로얄티 절감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때

년 보상규정2014

제 조 권리승계4 ( )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① 

그 특허권 이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라 함 을 회사에게 양도하고 회사( “ ” )

는 이를 승계한다 생략...( )

제 보상 및 포상5( )

 회사는 제 조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어 4① 

직무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 

이익이 있을 경우 본 규정의 제 장에 따라 보상 또는 포상을 한다 생략4 ...(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 세칙

제 조의 크로스 라이선스보상금3 1( )

회사는 제 자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에 기여한 직무발명에  3①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크로스 라이선스1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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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년부터 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 2007 2016

총 원964,686,705 2)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1 17, 20 27, 29, 32, 33, 35, 41 , 【 】

을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1 4, 23 ( , ) ,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가 원고  .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얻은 이익은 피고가 각 특허풀로부터 받은 실시    , ① 

료 합계 미화 달러 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의미한다103,827,634 ( ‘ ’ )3) 피고가 이 사, ② 

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지급을 면하게 된 실시료 상당액 이하 실시료 면( ‘

제 이익이라 한다 의 일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위 특허풀이 년부터 년까’ ) , 2007 2019

지 피고가 내야 할 실시료 산정 시 공제하여 온 금액인 의 달러와 DVD 6C 144,493,166

의 달러 피고가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One-Blue 294,591,823 , I ③ 

등 개 업체로부터 균형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실시료 합계 달러의 합계액 4 302,800,000

중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반영한 금액이다 그리고 이 사건 직무발명은 원고가 . 

단독으로 발명하였고 발명자 공헌도는 이상이다, 6.5%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년까지 얻었거나 얻었을 이익액에 발     2019

2)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하여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는 돈의 합계액이다피고의 자 준비서면 참( 2018. 12. 5.

조).

3) 달러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 .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항의 크로스라이선스보상금은 각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1② 

다음해에 지급하되 연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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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공헌도 등을 반영한 직무발명 보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금 억 원과 이에 30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피고는 이미 원을 보상하였고 이 사건 소송으로 지급을 보류한 보상     964,686,705

금도 원에 이르므로 이미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직무발명187,550,696 . 

은 기술적 가치가 크지 않고 표준규격 필수특허로 채택된 것도 동영상 파일인지 아닌

지를 특정 위치에 기록하는 약속이나 규칙에 불과하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표준규격 . 

필수특허로 채택된 것은 협상 과정에서의 피고의 영향력과 지위에 따른 것이므로 발명

자 보상률은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해 원고의 . 

기여율을 나 로 인정한 것은 사무 착오로 인한 것이지만 명이 공동으로 발100% 84% , 5

명하였으므로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기여율은 를 넘지 않는다20%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3. 

구 특허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  (2006. 3. 3. 7869 , ‘ ’

다)4) 제 조 제 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40 1 ‘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이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 , 2

항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의 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 때문에 사용자 등이 ‘ 1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 

업원 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발명은      ,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에 고용되어 종업원

4)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 특허법 제 조는 삭제되었다 2006. 3. 3.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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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

명한 것이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 

를 사용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 명의로 특허의 출원과 등록을 마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특허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무발

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 4. 

가 산정 방법   . 

   1)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40 2 ‘

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발명 보상액을 산정할 때 ’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 사용자 공헌도 종, (= 1 - ① ② 

업원 공헌도 공동발명자 기여율이다), .③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분배 대상이 되는 이익을 말    ‘ ’

하는 것으로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제한된다 한편 위 , . 

사용자 이익에 관하여는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해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지만 권리 , 

승계 시 장래의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미리 산정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및 실시 여부 등 권리 승계 후 보상금 청구 시까지 발생한 

구체적인 사정을 승계 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산정에 참작할 수 있고 사용, 

자가 직무발명의 실시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 

소한 그 실현된 이익만큼은 승계 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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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 실시계약의 목적이 되는 다수의 특허발명 중 일부에 해당하거나 실   2) , 

시계약의 협상 당시에 대표적인 특허로 제시되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실시에 따

른 이익에 있어서 특별한 가중치를 둘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이익에서 직무발

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참작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직무발명의 기여도로 반영한다‘ ’ . 종

업원 발명자들 의 공헌도는 해당 발명을 완성하는 데 발명자가 창조적으로 기여한 정( )

도를 의미하므로 이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공헌요소와 종업원의 공헌요소를 모두 ,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복수. , 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발명자들 사이 

에 기여한 정도까지도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 자에게 직무발명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3) 3

실시료 등 수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발명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얻은 초과

수입에 해당하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은 실시료 등의 대가에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 등

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보상금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 

 나 사용자 이익  . 

특허풀로부터 받은 실시료    1) 

     가 보상금 산정 방식 및 쟁점)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각 특허풀에 포함된 사실 각 특허풀의 실시권자들은 특허풀     , 

에 실시료를 납부하고 피고는 특허풀로부터 실시권자들이 납부한 실시료 중 보유한 표

준규격 필수특허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시료를 분배받아 온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 사용자의 이익 실시료 등 직무발명 기여도 발명자들의 = ( ) × × ① 

공헌도 사용자 공헌도(= 1 - )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기여율×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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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특허풀에 제공하고 특허풀로부. 

터 받아 온 실시료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직무발명 ,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 이익에 해당한다.

다만 각 특허풀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비롯한 피고의 다수 표준규격 필수특허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 이익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위 각 특허풀에 포함된 피고의 전체 표준규격 필수특허로 인한 수익 중 이 사건 특허

발명의 비중 즉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특허풀 실시료 수익 직무, (= × 

발명 기여도 따라서 이 부분 사용자 이익 산정과 관련한 쟁점은 이 사건 직무발명 기). 

여도이다.  

     나 당사자의 주장 등) 

원고     (1) 

제 심법원은 피고가 그동안 임의로 지급해 온 보상금이 로부터 받은 실     1 , DVD 6C

시료의 약 로부터 받은 실시료의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풀 실7.6%, One-Blue 15% , 

시료 수입 중 이 사건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처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 

피고가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서 구체적 산정 근거도 없고 보상의 대상이 되는 전체 , 

직무발명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직무발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셈이다 따. 

라서 위 각 비율을 직무발명의 기여도로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의 발전 경향에 비추어 보면 년부터 년까지 사이에 피고가      DVD , 2007 2012

얻은 실시료 수익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피고가 년부터 , 2011

사용한 회계 관련 종합 시스템인 이하 SIPMS(Samsung IP Management System, 

라고 한다 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년부터 년까지 사이에 피고가 임의‘SIPMS’ ) 20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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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정하였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비중보다는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정. 

리한 바와 같이 갑 제 호증 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년부터 년까SIPMS( 33, 50 ) 2013 2019

지의 총 실시료 수입액 중 이 사건 특허발명에 분배된 실시료 가 차지하는 비중(A)

는 는 을(DVD 6C 24.42%, One-Blue 18.93%)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로 보고 보상금 

을 산정해야 한다. 

피고     (2) 

실시료 수입은 년부터 실시료 수입은 년부터 발생     DVD 6C 2007 , One-Blue 2012

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년부터 년까지의 실시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이 , ‘2013 2019 ’

사건 직무발명 기여도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 별지 . 3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년부터 에서 받은 총 실시료 달러 중 이 사건 특허발명2007 DVD 6C 49,011,597

에 분배된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고 피고가 년부터 4,625,621,530 8.57% , 2012

에서 받은 총 실시료 달러 중 이 사건 특허발명에 분배된 One-Blue 54,816,037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10,873,367,837 18.03% . 

5) 별지 중 컬러로 표시 된 부분은 실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3 , 위 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임의로 지급해 온 보상금보상(

금 지급내용은 증거로 제출됨 에 발명자 보상률 공동발명자 기여율 를 역산하여 구한 수치로 이 사건 소송 중 환산 ) 3%, 84%

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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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로부터 얻은 실시료에는 를 로부터 얻은 실시료에는 DVD 6C 8.57% , One-Blue

를 적용해야 한다18.03% . 

   다 판단 사용자 이익 달러  ) : 22,177,830

    각 특허풀로부터 받은 실시료 수익 (1) 

피고가 년부터 년까지 각 특허풀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2007 2019

실시료로 받았음은 아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될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7)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 는 는 (2) : DVD 6C 24%, One-Blue 19%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12, 13, 15, 16, 33, 42, 50, 51, 53 , 40, 41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직, 

6) 시기는 청구서가 발행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 ’ . . 

7) 원고의 자  2022. 9. 8. 요약 쟁점 정리서면 면 및 피고의 같은 날 4 요약 쟁점 정리서면 면 참조 원고는 항소제기 당시 3 . 2018

년과 년도의 및 로부터 2019 DVD 6C One-Blue 받은 각 실시료 수입을 년에  2017 받은 금액과 같다고 보고 추산한 제 심법원1

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시기6) 실시료 수익 달러DVD 6C ( ) 실시료 수익 달러One-Blue ( )

2007 5,366,176 

갑 제 호증의 20 1

갑 제 호증의 29 1, 2

갑 제 호증의 30 1

-

갑 제 호증의 20 2

갑 제 호증의 30 2

2008 1,498,091 -

2009 1,003,278 -

2010 20,168,913 -

2011 9,007,457 -

2012 8,758,238 13,988,077 

2013 263,880 9,514,890 

2014 244,524 8,154,061 

2015 274,048 5,969,314 

2016 648,069 4,170,813

2017 985,433 4,732,098

2018 474,728 갑 제 호증의 30 1 4,029,156 갑 제 호증의 30 2

2019 318,762 갑 제 호증의 48 1 4,257,628 갑 제 호증의 48 2

소계 49,011,597 54,816,037

park-seong-in
직사각형

park-seong-in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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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발명의 기여도는 의 경우 의 경우 로 보는 것이 타당하DVD 6C 24%, One-Blue 19%

다. 

년 월 기준 피고 보유 특허 중 에 포함된 필수특허는 개이고      2009 4 DVD 6C 345① 

그 중 이 사건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것이 개54 8)이다 년 월 기준 에 포. 2019 7 One-Blue

함된 필수특허는 개이고 그 중 이 사건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개이다 다만1,854 7 .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대부분 년 월경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는데 소멸 전에는 2019 5

건68 9)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발명의 수를 기준으로 특허풀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 

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보면 는 약 는 약 DVD 6C 15.7%(=54/345), One-Blue

로 산정된다3.7%(=68/1,854) . 

그런데 특허풀은 다수의 특허권자가 자신들의 특허를 특허풀 관리기관을 통해      ② 

제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고 관리기관을 통해 실시료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운영되3

고 특히 특허 등의 가치평가에 따라 나름의 기준으로 실시료를 책정한다 피고는 각 , . 

특허풀의 회원이자 특허권자로서 각 특허풀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포함한 피고의 

표준규격 필수특허에 대해 다른 회원사들이 낸 실시료를 분배받고 있다. 

각 특허풀의 실시료 분배 원칙 등에 대해 살펴보면 는 합의한 분배 공식     , DVD 6C

에 따라 분배하되 침해 정도 표준 필수적 기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참조하고 각 , 

특허별 등록국가의 제품생산 판매 정도 및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고, ․

는 One-Blue 부수적으로 이따금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맷 특허‘ (application format) 

보다 제품에 항상 사용되는 피지컬 포맷 특허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physical format) 

것으로 보인다. 

8) 이에 대해 원고는 자 준비서면 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개가  2019. 8. 26. 4 , 13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9) 피고 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면 및 원고 자 준비서면 면 참조 2019. 7. 26. 3 2016. 9. 2.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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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특허발명 중 기록 매체에 저장된 파일이 실시간 기록 재생 파일인 경우  ‘ /

그 속성 정보를 의 파일 타입에 저장한다 는 부분이 표준규격 필수특허로 채ICB Tag .’

택된 점 표준규격 필수특허란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  

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특허로서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기술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41

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피지컬 포맷으로 분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One-Blue . 

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에서 실시료를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필수 특허DVD 6C

이자 에서 가중을 두는 피지컬 포맷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One-Blue . 

이러하다면, 각 특허풀에 포함된 발명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순히 

포함된 특허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기술 가치를 제대로 반영된 정당한 평가

로 보기 어렵다.

피고는 년부터 소속 연구원들의 직무발명 관련 현황을 전산으로 종합 관     2013③ 

리하는 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시스템에는 직무발명의 등급이 기술적 가치에 SIPMS , 

따라 분류되어 있고 피고가 각 직무발명에 분배해 둔 내용 도 기재되어 있다 그런, (A) . 

갑 제 호증의 DVD 6C( 53 1) 갑 제 호증의 One-Blue( 39 1) 
각 필수 특허에 대한 점수는 필수성 인자 9. K(E) 

국가 인자 기간 인자 에 의해 계산× K(C) × K(T)

된다 각 당사자의 필수 특허에 대한 합산 점수가 . 

계산된다 당사자들 에 대한 분배는 각 당사자의 . ‘ ’

합계 점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자 새로운 규칙2011. 1. 1.

는 수권 계약 제 조에 따라 각 필수 K(T) ‘ ’ 4.2.2. 

특허에 대해 매 평가 기간의 개시일 기준으로 남

은 특허권 존속기간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기간 . 

인자 는 평가 기간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한다K(T) .

애플리케이션 포맷 발명보다 실제 핵심 

기술인 피지컬 포맷 발명에 더 큰 비용

이 드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오랜 사실

을 인정하기로 했다 게다가 . 피지컬 포

맷 기술은 제품에서 항상 사용되는 반

면, 애플리케이션 포맷 기술은 부수적 

으로 이따금 사용되곤 한다 따라서 우. 

리는 애플리케이션 포맷 특허보다 피지

컬 포맷 특허에 더 큰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park-se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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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년부터 년까지 에 기재된 실시료 수입 대비 2013 2019 SIPMS (B) 

이 사건 특허발명에 분배된 실시료 수입액 의 비율의 평균을 산출해 보면(A) , DVD 6C

는 실시료의 약 소수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는 실시료의 24.8%( , ), One-Blue

약 로 확인된다 아래 표19.5% ( 10) 참조 ).11) 

 

  피고가 각 특허풀에 가입하거나 각 특허풀로부터 실시료를 받을 때 이 사건    ④ 

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평가한 자료나 나머지 표준규격 필수특․

허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년부. 2013

터 년까지 피고가 에 매년 기재해 둔 특허풀 실시료 수익과 이 사건 특허발2019 SIPMS

10) 이 사건 특허발명에 분배된 실시료 수입 은 피고의 내부 관리 시스템 에 조회되는 금액갑 제 호증을 원고가  (A) (SIPMS) ( 33, 50 )

합산한 것이다 위 금액을 앞서 본 연도별 특허풀 실시료 수입에 연도별 평균 환율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으로 나. (B)

눈 것이 이 사건 특허들 비중 이다(A/B) . 

11) 한편 원고는 각 특허풀로부터 받은 실시료 수입 중 또는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차지하는 최소한의 비중이 , 24.42% 18.93%

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달러 기준 실시료 수입을 원화로 , 환산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연도별 평균 환율을 적용한 것

이 아니라 년 년의 평균 환율인 달러당 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환산함에 따라 생긴 차이이다2013 ~2019 1,125 . 

12) 우리은행 조회 연도별 평균 환율 송금받을 때 기준 원 달러원 미만 버림 피고 자 참고서면 면 참조 (‘ ’ ), / ( ). 2023. 3. 3. 28 .   

　

연도

　

연도별

평균 

환율

원( /

달러)

12)

DVD 6C  One-Blue 

실시료

수입

달러( )

실시료

수입

원( )(B)

이 사건 

특허들에 

분배된 

실시료 수입

원( )(A)

이 

사건 

특허들

비중 

(A/B)

실시료

수입

달러( )

실시료

수입

원( )(B)

이 사건 

특허들에 

분배된 

실시료 수입

원( )(A)

이 

사건 

특허들 

비중 

(A/B)

2013 1,084 263,880 286,045,920 54,866,788 19.1% 9,514,890 10,314,140,760 1,575,538,215 15.2%

2014 1,043 244,524 255,038,532 69,329,083 27.1% 8,154,061 8,504,685,623 1,211,963,464 14.2%

2015 1,121 274,048 307,207,808 58,027,381 18.8% 5,969,314 6,691,600,994 1,193,697,368 17.8%

2016 1,149 648,069 744,631,281 132,275,730 17.7% 4,170,813 4,792,264,137 992,849,474 20.7%

2017 1,119 985,433 1,102,699,527 344,415,269 31.2% 4,732,098 5,295,217,662 1,708,702,662 32.2%

2018 1,010 474,728 479,475,280 132,571,611 27.6% 4,029,156 4,069,447,560 1,358,594,864 33.3%

2019 1,155 318,762 368,170,110 90,245,736 24.5% 4,257,628 4,917,560,340 655,898,323 13.3%

계 　 3,209,444 3,543,268,458 881,731,598 24.8% 40,827,960 44,584,917,076 8,697,244,37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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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대한 분배액은 피고 스스로가 자체 수립한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직접 산정 입, ․

력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임의로 작성되었다거나 사후 변경 입력되는 등 그 기재 내, ․

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년부터 년까지 에 입력된 자료로부터 산출할 수 있는      2013 2019 SIPMS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분배된 금액 특허풀로부터 받은 실시료 수익의 비율의 평균값에 ‘ / ’

근접한 와 를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로 보는 것이 합24%(DVD 6C) 19%(One-Blue)

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년 이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보     , 2012⑥ 

상금의 액수는 확인되므로 이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분배한 실시료 수입

위 표의 항목 을 추정하여 년 이후뿐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인한 실( ‘A’ ) , 2013

시료 수입이 발생한 전체 기간의 분배 내용을 참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는 , DVD 6C

는 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8.57%, One-Blue 18.03% .

피고 주장의 전제는 년 이전에는 가 도입되지 않았고 도입된 이후인      , 2011 SIPMS

년까지는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분배 내역은 위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2013

이 기간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분배된 수익금 자료는 없지만 년부터 년까지‘ ’ 2007 2012

도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있으므로 이 시기 피고가 원고, 

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던 직무발명 보상금액에 발명자 보상률 및 공동발명자 기여3% 

도 를 적용하여 역산한 금액을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에 따라 분배한 수익으로 84%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년부터 년까지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매우 활발하던 시     , 2007 2012 DVD 

기인데 위 기간 중 피고가 각 특허풀로부터 받은 실시료 수익에 대한 자료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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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분배한 금액에 관한 자료만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는 ․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의 사업 규모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와 같은 . , SIPMS

종합적인 회계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실시료 수입 실시료 면, 

제액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한 별도의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마찬가, 

지이다 또한 피고에게 가 도입되기 전의 회계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그 전의 . , SIPMS , 

자료들이 모두 폐기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피고 내부의 회의 결과 또는 자료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가 없는 기간 동안 피고가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     SIPMS ⑦ 

금에 발명자 기여율 를 감안해 보더라도 이 기간 동안 피고가 각 특허풀로부터 받3%

은 실시료 수익에 비해 현저히 적어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과소 산정했던 것으로 보인 

다 즉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부터 년까지 각 특허풀로부터 받은 실. , 2007 2014

시료 수익이 년의 실시료 수익보다 배를 훨씬 초과함에도 원고에게 지급된 보상2015 8 , 

액은 년부터 년까지의 원이 년에 지급한 원의 2007 2014 846,661,421 2015 116,025,284 8

배에 채 못 미친다.

기간
DVD 6C One-Blue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에 입력된 이 사건 SIPMS
직무발명 분배액 원( ) 

실시료 수익 
달러( )

실시료 수익
달러( ) 원848,661,421

년도 (= 2012

원 98,376,402

년을 + 2012

제외한 

년부터 2007

년까지 2014

원750,285,019 )

2007 5,366,176

2008 1,498,091
2009 1,003,278

2010 20,168,913

2011 9,007,457

2012 8,758,238 13,988,077 DVD 6C One-Blue

2013 263,880 9,514,890 54,866,788 1,575,538,215

2014 244,524 8,154,061 69,329,083 1,211,963,464

2015 274,048 5,969,314 원116,025,284 58,027,381 1,193,69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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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     40⑧ 

면 피고는 년도부터 개정된 보상기준에 따라 특허풀 업무집행자로부터 실시료 발, 2012

생 기초 자료를 받아 이에 기초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 

년도 지급 보상금부터 원고의 공동발명자 기여율을 이전의 에서 로 낮추2013 100% 84%

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가 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 SIPMS

면서 나름의 기준으로 기존 산정 방식의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이자 실시료 수입에 현

저하게 기여한 대표특허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던 이전의 방식에 비해 더욱 적정

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년 이후의 지급 내용이 그 이전에 비해 더 정확하고 체계적    2013

인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료가 제출된 년 이후의 분배 내2013

용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결론(3)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인하여 위 각 특허풀로부터 받은 실시료 중 

달러22,177,830 달러 실시료 수익 달러 {= 11,762,783 (= DVD 6C 49,011,597 × 24%) + 

달러 실시료 수익 달러 를 직무발명보상금 10,415,047 (= One-Blue 54,816,037 × 19%)}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 이익액으로 정한다.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받은 균형 보상금   2) (balance compensation) 

가 산정 방식 및 쟁점     )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과 각각      (1) , I, O, P, J

체결한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는 상호 보유하는 특허 등을 무상으로 사용

하는 것 이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균형 보상금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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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상대방 균형 보상금 지급 관련 계약 

2006 I

항 및 항에 따라 허여된 상호 간의 면책 권리2.1, 2.2, 3.1 3.2 , , 라이

선스와 종전 계약 의 항 및 항에 따라 가 에게 지급한 “ ” 4.1 4.2 SEC I

금원의 대가로서 는 다음 일정에 따라 에게 환급 및 공제가 불, I SEC

가한 미화 만 달러 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한다750 (US$ 7,500,000) .

2009 P

본 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 및 각 계열사에게 허여된 권리의 대가로

서 은 본 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 및 각 계열사 사이에 허여되는 , P 라

이선스 권리를 반영하는 균형 보상금으로서 미화 만 달러2,200

를 삼성에게 지급하기로 한다(US$22,000,000) .

2010 O

는 다음과 같이 금전을 지불해야 한다 항에 따라 삼성이 - O . i) 2.1

제공한 면책에 대한 대가로서 발효일로부터 일 이내에 삼성의 은행 30

계좌에 미화 만 달러1,900 (US$ 19,000,000.-) 및 항에 따라 ii) 2.2

삼성이 부여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까지 삼성의 은행 , 2010. 6. 30.

계좌에 미화 만 달러500 (US$ 5,000,000.-)

상기 추가 라이선스는 각 발효일로부터 년 계약 및 년 - 2005 2003

계약의 일부분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 2009. 12. 31.

까지 동안의 상기 추가 라이선스에 따른 완전한 납부 해제의 대가로 

본 서신 일자로부터 일 이내에 는 삼성에게 30 , - O 미화 만 달1,100

러 를 지급하고(US$ 11,000,000) , 삼성은 에게 미화 만 달러- O 100

를 지급해야 한다 부터 까(US$ 1,000,000) . 2010. 1. 1. 2010. 9. 29.

지 기간 동안의 추가 라이선스의 대가로서 까지 는 , 2010. 6. 30. - O

삼성에게 미화 만 달러 를 지급하고30 (US$ 300,000) , 삼성은 에- O

게 미화 만 달러 를 지급해야 한다30 (US$ 300,000) .

2013 I

양도 특허 에 관한 특약을 포함하여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당사“ ” , II III

자 간에 허여된 면책, 라이선스 및 특약의 대가로서 는 다음과 같이 , I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조에 따른 균형 보상금으로서. (a) II , 는  I

본 계약의 서명 일로부터 일 이내에 에게 환급 및 공제가 불가60 SEC

한 미화 억 천만 달러 원천징수 전 의 일시금을 지1 5 ($150,000,000)( )

급하고 제 조에 따른 균형 보상금으로서 는 년부터 ; (b) III , I 2013 2017

년까지 매년 또는 그 이전에 에게 환급 및 공제가 불가12. 31. SEC

한 미화 천만 달러 원천징수 전 의 일시금 최대 총액 1 ($10,000,000)( ) (

미화 천만 달러 을 지급하기로 한다5 ($50,000,000)) .

2014 J

라이선스 제품에 대하여 의 삼성에 대한 지급 본 계약의 다른 DVD J

내용에 불구하고 은 본 계약의 각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양 , J DVD 

당사자 간의 상호 라이선스를 위해 부터 까2014. 1. 1. 2016. 5. 31.

지의 연장 기간에 대한 균형 보상금으로서 삼성에게 다음의 지급 일

정에 따라 하기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금액 미화  (1) : 3,800

만 달러(US $ 3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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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균형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전     , 

제로 하되 라이선스 및 특약의 대가 추가 라이선스의 대가 또는 연장 기간에 대한 균‘ , 

형 보상금 등으로 일정’ 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실시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시료는 특허라는 독점권을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발

생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가지는 통상실시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균형 보상금으로 얻은 수익은 직무발명에 의한 독점적 이익

이다 따라서 이를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 이익액으로 산정해야 . 

한다.  

다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중 균형 보상금      (2) , 

지급의 대상이 된 특허 등은 이 사건 직무발명과 같은 또는 의 표준규격에 필DVD BD

수적인 특허 외에도 피고가 보유한 관련 특허를 포괄적으로 포함DVD, BD, CD-R/RW 

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 보상금 수익 중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을 특정하기 .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직무발명의 비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계약 

시기

계약 

상대방
계약 대상특허의 범위 주요 내용( )

2006 I

디스크ㆍ제품 디스크ㆍ제품 등에 관한 특허로서 표준DVD , BD , DVD 

규격 표준규격을 위한 필수특허를 포함 특허풀의 일부로, CD-R/RW (

서 라이선스 되는 필수특허거나 표준규격 표준규격을 , BD , HD DVD 

위한 필수특허이더라도 포함)

2009 P

표준규격 포맷 규격 표준규격 등을 따르는 DVD , DVD+R/RW , BD 

및 제품에 적용되는 특허로서 표준규격을 위한 필수DVD BD , DVD 

특허 이외의 다른 표준 필수특허는 제외

park-se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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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균형 보상금으로 달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3) 302,000,000

이 없으므로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이다.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     (1) 

제 심법원은 피고가 균형 보상금 중에서 그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의      1 , 

보상금으로 약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온 것 외에는 달리 판단할 자료가 없다8.6%

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로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년 9% . , 2013

및 년 과의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에 실시료 수익액과 그 I 2014 J SIPMS ‘ ’ ‘

중 이 사건 특허발명에 분배된 실시료를 입력해 두었다 위 자료들은 피고 스스로가 ’ .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발명의 가치를 산정한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실시료 중 이 

사건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를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확히 반영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로 를 적용해야 한다10.29% . 

2010 O

기록 표준규격 필수특허 비디오 레코더 데이터 레코더- DVD , DVD , 

를 구현하기 위한 특허 기록 표준 규격 이외의 표준을 구현하기 (DVD 

위한 특허들은 제외)

하나 이상의 포맷 규격 등에 따른 - DVD DVD-Video, DVD-ROM 

플레이어를 위한 재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

2013 I

피고 및 또는 그 계열사 등의 특허로서 표준규격 표준규격 / , DVD , BD 

또는 표준규격의 필수특허를 포함 및 CD-R/RW (DVD 6C One Blue

를 포함하여 특허풀의 일부로서 라이선스 되는 필수특허이더라도 포

함)

2014 J

기록 시스템 및 재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로서 DVD DVD 

필수특허 및 필수특허를 포함하고 기록 시스DVD DVD+R/+RW , BD 

템 및 재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로서 필수특허BD BD , 

필수특허 및 필수특허를 포함DVD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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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 

원고는 년 년 과 체결한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만을 기준     2013 I, 2014 J

으로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두 경우 이외에도 , 

년 년 년 와도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2006 I, 2009 P, 2010 O , 

의 몫으로 분배해 둔 금액은 원에 이른다29,597,888,311 . 

따라서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아래 표에서 환산한 바와 같이 로 정해   8.88%

야 한다 원 달러 원화 환산 시 원 [= 29,597,888,311 / 302,800,000 ( 333,080,000,000 )]. 

그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전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된 특     

허 중 특허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가 보유한 광기기 , 

관련 특허들은 총 건에 이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12,438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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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등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건0.55%(=69 13) 건/12,438 14))

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상의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실시료 . 

수익에 반영할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범위에서 산정되어야 한다0.55%~8.88% .

     다 사용자 이익액 달러) : 30,280,000  

    균형 보상금 상당의 실시료 수익    (1)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비롯한 등 관련 특허들에 대하여 체결한      DVD, BD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중 상대 업체로부터 균형 보상금을 받은 사실 및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3)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외 여러 국가에 출원 등록된 것을 세어 원고가 건으로 집계하였으며 원고 자 준비서면  , 69 ( 2016. 9. 2.

별지 피고도 위 건수를 원용하고 있다1), . 

14) 피고가 출원한 광기기 관련 특허 개수는 피고가 경 자체적으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약 개이고을 제 호증 2018. 12. 9,684 ( 26 ), 

년 월경2022 3 자체적으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약 개이다을 제 호증 12,438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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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기 계약 상대방 균형 보상금 달러( )

2006 I 7,500,000 

2009 P 22,000,000 

2010 O 35,300,000 

2013 I 200,000,000 

2014 J 38,000,000 

합계 302,800,000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  (2) : 10%

앞서 든 증거에 을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42

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로 정하는 10%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그 대상 특허로 피고가 현재 또는 장래      ① 

보유하는 광기기 장치 관련 특허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표준규격 . 

필수특허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나 균형 보상금 

지급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비롯한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 등

의 가치를 달리 평가하였음을 인정하거나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

다 그 외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각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적인 특. 

허였거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제시되었거나 계약의 상대방이 특별히 이 사

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들을 사용할 목적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

거도 없다. 

피고는 피고가 출원 또는 보유한 광기기 관련 전체 특허 개수 대비 이 사건      , ② 

특허발명에 기초한 특허 개수의 비율인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0.55% .15) 

15)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특허들의 수 건는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 당시가 아닌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조 , (12,438 )

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허들은 대부분 년대 후반부터 년대 초반 사이에 , 42 199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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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을 제 호증에는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 등은      , 42 DVD, 

표준규격과 관련된 특허 외에도 출원한 광기기 관련 특허를 모두 포함BD, CD-R/RW 

할 뿐 아니라 출원하였으나 등록받지 못한 발명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과 34, 53, 54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원 중인 특허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표준규격 필수특허의 

가치는 그 밖의 발명들과 같다는 전제 하에 특허 등의 개수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을 포함한 표준규격 필, 

수특허의 가치를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 특허풀에서도 실시료 분배 기준으로 필수성 인자를 고려하고 있고 피고의 직    ‘ ’ , 

무발명 보상지침이나 자료에도 피고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SIPMS S, A1, A2, B, C, D

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를 달리하고 있으며 피고는 또한 표준규격에 포함된 특허들을 , 

핵심특허 관리 기준에 따라 핵심특허로 관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받은 실시료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이 사건 특허

발명을 비롯한 표준규격 필수특허의 발명자에게만 지급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16) 

피고가 년경부터 를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자료 등을 정리     2013 SIPMS③ ․

관리해 오고 있고 위 의 작성 방식이나 정보 입력의 기초가 되는 자료 등에 비, SIPMS

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것임은 이미 나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4. . 1) ) . 

그러므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 스스로 인정한 이 사건 특허로 인한 실시SIPMS ‘

료 수입을 이 사건 특허의 비중을 계산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별다른 ’

출원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특허의 발명자들 , , 

에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금액을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직무발, 

명보상금 액수에 포함하여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취지와 배치되는 주장이며 피고 스스로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 

체결에 있어 표준규격 필수특허의 중요성이 나머지 특허보다 월등하다고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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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는 년 이후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     , SIPMS 2013

으므로 그 이전에 피고가 적용한 산정 기준을 알 수는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시기 . , 

전체 실시료 수입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비중이 그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고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개정된 취지 등에 비추. 

어 보더라도 자료 갑 제 호증 로부터 확인되는 년부터 년까지 사이에 SIPMS ( 33 ) 2013 2015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적용한 비중을 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 적용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도 없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또 다른 산정 방식은 원고가 실제 받은 보상금액에 발     , ④ 

명자 보상률 와 공동발명자 기여율 를 적용하여 역산한 금액을 이 사건 특허발3% 84%

명으로 인해 피고가 얻은 실시료 금액 으로 보고 피고가 얻은 이익 중에서 실시료 (a) , “

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였a” . 

던 금액이 직무발명의 가치에 상당한 정당한 보상이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앞서 본 특허풀 실시료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스스로 산정하여 분배하     ⑤ 

여 온 비중을 참고하되 를 통해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는 년 이후의 지급, SIPMS 2013

내용 갑 제 호증 만으로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33, 50 ) . . 

연도

연도별

평균

환율 

원 달러( / )

실시료 수입 

달러( )

실시료 수입  

원( )(B)

이 사건 특허들에 분배된 실시료  

수입 원( )(A)

I J

2013 1,084

200,000,000

(I)
216,800,000,000 17,061,195,964 　

2014 1,043 38,000,000 39,634,000,000 1,660,824,367 2,704,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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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년에 와 년에 과 체결한 이 사건     2013 I 2014 J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받은 균형 보상금을 해당 연도의 평균 환율17)을 적용

하여 환산하면 총 원 원 달러 256,434,000,000 {= 216,800,000,000 (= 200,000,000 × 1,084

원 원 달러 원 이 산정된다 그리고 같은 기간 ) + 39,634,000,000 (= 38,000,000 × 1,043 )} .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분배한 금액은 원 원 27,572,088,311 (= 22,874,962,618 + 

원 이다 이를 근거로 년과 년에 피고가 받은 균형 보상금 상당4,697,125,693 ) . 2013 2014

의 실시료 대비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몫으로 분배해 둔 금액을 산정해 보면 

가 나온다 원 원 10.7% (= 27,572,088,311 ÷ 256,434,000,000 × 100).

이에 따라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로 정한다   10% . 

     라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중 균형 보상금 명목으로 얻은 실시료      

상당의 이익 중 이 사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달러30,280,000 위 균형 보상(= 

금 상당 실시료 달러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02,800,000 × 10%) .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면제받은 실시료 상당의 이익    3) :          

달러       21,232,519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1) 

17) 이 부분 평균 환율은 각 해당 연도 별 평균 환율 년은 달러 당 원 년은 달러 당 원을 의미한다 (2013 1 1,084 , 2014 1 1,043 ) . 

(J)

2015 　 　 1,361,372,184 1,993,065,078

2016 　 　 1,617,163,941 　

2017 　 　 1,174,406,162 　

소계 　 　 22,874,962,618 4,697,125,693

계 　 256,434,000,000 27,572,08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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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직무발명의 사용자가 얻는 실시료 면제의      

이익은 상대방 특허 전체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실시료 사용자가 지급을 면한 금액 에  ( )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다 특허풀의 공제액. (Credit Amount, 

은 피고와 특허권자들인 각 특허풀 회원사와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Prenet)

피고가 면제받을 실시료를 피고의 제품 판매수량을 기초로 정확히 반영한 금액으로 피

고가 얻는 실시료 면제로 인한 이익의 최소한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 

스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료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는 각 특허풀의 공

제액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각 특허풀로부터 통지받은 공제액에  이 사건 .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반영한 금액을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 이익

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제 심법원은 각 특허풀의 공제액을 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산정한 위법    1

이 있다 즉 제 심법원은 년부터 년까지의 공제액을 산정할 증거가 . , 1 , 2007 2013 DVD 6C 

없다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년도 공제액인 달러가 년부2014 DVD 6C 6,103,120 2007

터 년까지 매년 산정된 공제액과 같을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기간의 2013 , DVD 6C 

공제액을 달러 달러 년 로 단순 추산하였다 그러나 년42,721,840 (= 6,103,120 × 7 ) . 2007

부터 년 사이의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의 생산과 판매가 활발하던 때로 피고2013 DVD

가 위 기간 로부터 받은 실시료 수입 자체도 년도 이후와 현저히 차이가 DVD 6C 2014

나는 점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년부터 년까지 일본의 로부터 면제받은 , 2007 2013 K

실시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년부터 년까지의 공제액을 년도 공제액을 기준으로  2007 2013 DVD 6C 2014

단순 추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산업이 활황이던 년 이전까지의 공제액은. DVD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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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가 발급된 기간인 부터 까지 피고가 에 낸 실시2013. 9. 13. 2014. 3. 13. DVD 6C

료 대비 의 공제액 비율인 을 적용하여 공제액 자료가 없는 년부터 DVD 6C 12:88 , 2007

년 상반기의 공제액을 추산해야 한다 반면 산업이 쇠퇴한 년과 년2013 . DVD 2018 2019

의 공제액은 년과 같다고 보고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017 . 

피고     (2)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적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 

므로 설령 실시료를 면제받더라도 직무발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유 없다 설령 보상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중단하였. 2017 DVD 

으므로 이 시기에는 발생한 이익이 없다 또한 가상의 금액인 특허풀의 공제액을 기초. , 

로 실시료 면제로 인한 이익을 계산해서는 안 되고 피고의 광기기 매출액에 합리적인 

실시료율인 를 적용하거나 평균 실시료율인 에 전체 특허풀에 포함0.003~0.007% 3.41%

된 특허 수인 개 또는 개 중 이 사건 직무발명의 특허 수인 개의 비율을 9,680 12,428 69

적용한 또는 를 반영해야 한다69/9,680 69/12,428 .

특히 직무발명 기여도와 관련하여 제 심법원은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     , 1

약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표준규격 필수특허가 무엇인지 그 실시료가 얼, 

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풀 실시료 수입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하였던 ‘ ’ 

와 를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면제받은 실8%(DVD 6C) 15%(One-Blue)

시료 상당 이익 산정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특허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전혀 다. 

른 것이므로 특허풀의 실시료 수익 중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직

무발명의 기여도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실시료 면제액에 기한 보상금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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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금 산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각 특허풀의 공제액. 

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이익은 정도에 불과하다10% . 

     나 실시료 면제 상당의 이익  ) 

    관련 법리 (1) 

직무발명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특허권 등 일체를 계약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     

과 서로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사용자는 상대방이 보유하는 특허발명을 실시료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

시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의 크로스 라이. 

선스 계약을 통해 면제받은 실시료가 있다면 그 중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부분은 직무

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의 이익액이 될 것이다 다만 크로스 라이선스 . 

계약의 특성상 실시료를 면제받는 대신 자신의 특허 등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면제받은 실시료 전부를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및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사용자 이익액의 여부 및 규모 액수 를 판단, ( )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사용자와 종업     ‘ ’

원 간의 분배 대상이 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직무발명에 의하여 발생한 이, 

익으로서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제한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면제받은 실시료 상당의 이익 중 직무발

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 이익 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직무발. 

명 보상금 소송에서 이익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장하는 종업원에게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부분 사용자 이익액은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 

park-se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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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스 계약으로 면제받은 실시료 중 직무발명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하

되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 

     인정 사실(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 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31, 49, 51, 53, 54

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가 년경부터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 ) 2003 , 

각 특허풀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상대방인 도 각 특, I, J

허풀의 회원이고 는 의 회원이며 는 의 회원이다, K, L, M, N DVD 6C , O, Q One-Blue . 

나 각 특허풀 규정에 따르면 각 특허풀 회원들 중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 )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각 특허풀에 포함된 표준규격 필수특허에 대해서는 서로 

실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각 특허풀에서는 피고가 각 특허풀에 납부해야 . 

할 실시료를 산정할 때 먼저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 판매량 등에 기초하여 전체 표준․

규격 필수특허에 대한 실시료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상대

방들이 가진 표준규격 필수특허의 실시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

로 피고가 각 특허풀에 최종 납부할 실시료를 결정해 왔다 각 특허풀은 회원들이 납. 

부해야 할 실시료 중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하여 공제되는 부분을, 

는 로 는 와 를 공DVD 6C ‘Credit Amount’ , One-Blue ‘Prenet’(‘Credit Amount’ ‘Prenet’ ‘

제액이라 한다 로 표시하여 피고를 포함한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 ) .   

DVD 6C 체결 갑 제 호증의 (2006. 1. 2. , 5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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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가 로부터 통지받은 년 하반기부터 년까지의 공제액과      ( ) DVD 6C 2013 2017

본 계약은 라이선시 와 특허 라이선싱 그룹 중 하나 이상의 회원 간에 체결되고 모‘ ’ ‘DVD ’ , 

든 특허 특허 라이선스 계약 에서 정의됨 와 특허 라이선싱 그룹 의 회원‘DVD ’(‘DVD ’ ) ‘DVD ’

이 소유했더라면 특허 에 해당하였을 라이선시가 소유한 모든 특허를 커버하는 특허 ‘DVD ’

크로스 라이선스 크로스 라이선스 의 존재를 반영하기 위해 라이선서 가 라이선시 에게 (“ ”) ‘ ’ ‘ ’

특허 라이선스 계약 에 따라 지급할 로열티 로열티 에 대하여 을 부여하는 조‘DVD ’ (“ ”) credit

건을 규정한다. 

라이선서 는 만약 존재한다면 라이선시 가 로열티 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1. ‘ ’ ‘ ’ ‘ ’ credit 

본 계약 제 조에 따라 계산됨 를 명시한 통지를 보내기 위한 독립된 회계법amount( 4 ) credit 

인 을 임명한다(“Accountant”) . 

각 반기의 말일로부터 일 이내에 는 라이선시 에게 크로스 라이선스 의 4. 75 , ‘Accountant’ ‘ ’ ’

존재로 인해 라이선시 가 해당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로열티 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 ‘ ’

라이선시 가 선택한 경우 를 기재한 통지서를 라이선서 에게는 그 (‘ ’ ) credit amount credit , ‘ ’

사본을 발송한다 그러한 . 는 라이선스 관리 수수료와 수수료 credit amount ‘Accountant’ 

부담분을 공제한 후에 크로스라이선스 가 없었더라면 하나 이상의 크로스라이선스 에 따, ‘ ’ ‘ ’

라 라이선시 에게 자신의 특허를 라이선스한 라이선싱 그룹 의 회원 또는 회원들에게 ‘ ’ ‘DVD ’

분배되었을 로열티의 일부일 것이다. 

제품을 위한 특허 라이선싱에 관한 라이선서 간 계약BD  

체결 갑 제 호증의 (2011. 12. 20. ) ( 54 1)

별첨 로열티 분배 규칙F 

공제XV. Pre-netting 

제품 에 관하여 각 라이선서 의 특허 에 분배되는 총 금액은 해당 제품 에 관하 ‘BD ’ ‘ ’ ‘ ’ ‘BD ’

여 해당 라이선서 와의‘ ’ 양자 간 라이선스에 따른 총 공제액 에 상응하는 만큼  ‘ Pre-netting ’

감축된다. 

제조자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BD-PC 

체결 갑 제 호증의 (2011. 12. 30. ) ( 54 2)

로열티 상계6.2 . 

라이선시 가 본 라이선스 계약 이외의 계약 양자 간 계약 에 따라 라이선스 대상 제‘ ’ , ‘ ’ (“ ”) ‘

품 을 커버하는 하나 이상의 라이선서 양자간 계약 라이선서 의 라이선스 대상 특허 를 ’ ‘ ’(“ ”) ‘ ’

별도로 실시허락하는 라이선스 계약 또는 부제소 약정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 라이선시 는 , ‘ ’

본 라이선스 계약 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로열티 제 조에서 적용하는 표준 요율 또는 할‘ ’ ( 6.3 ‘ ’ 

인된 표준 요율 을 기초로 산정됨 를 조정하도록 라이선싱 회사 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 ) ‘ ' , 

는 위 계약이 없다면 양자간 계약 에 따라 해당 양자간 계약 라이선서 에게 지불해야하는 ‘ ’ ‘ ’

로열티 만큼을 그로부터 공제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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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통지받은 년부터 년까지의 공제액은 아래 표One-Blue 2012 2019 기재와 같다 .

     공제액 산정(3) 

가 피고가 면제받은 실시료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료가 얼마인지 구체적으     ( ) 

로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차선책으로 피고가 실시한 상대 업체의 표준규격 , 

필수특허에 대한 실시료 상당액이라 볼 수 있는 각 특허풀 산정 공제액에 기초하여 이

를 추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피고와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당사자들 대부분이 각 특허풀에 가입     

하였고 가 년경부터 가 년부터 각 실시료 공제정책, DVD 6C 2007 , One-Blue 2012

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Royalty Deduction Scheme)

인한 상호 실시료 면제 정도를 감안한 공제액을 통지해 온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

다 다만 피고는 년 하반기부터 년까지 로부터 년부터 년까. 2013 2017 DVD 6C , 2012 2019

지 로부터 통지받은 각 공제액 자료만을 공개하였을 뿐이고 년부터 One-Blue 2007

년 상반기 동안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자료가 2013 DVD 6C . 

없는 위 기간 동안의 공제액을 불가피하게 추산한다DVD 6C .

시기
공제액 미화DVD 6C ( , $) 공제액 미화One-Blue ( , $)

금액 인정 근거 금액 인정 근거

2012  35,599,428

갑 제 호증의 21 2

갑 제 호증의 31 2

다툼 없음( )

2013 54,974,011 
2,543,736 갑 제 호증의 21 1

2014 6,103,120 
갑 제 호증의 21 1

갑 제 호증의 31 1

다툼 없음( )

55,925,319 

2015 4,616,815 49,753,439 

2016 3,442,726 41,091,229

2017 547,629 26,633,281

2018     15,307,558 

2019         872,960 갑 제 호증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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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제 심법원과 같이 년도의 금액과 같이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 ) , 1 2014

하나 공제액이 년부터 년 사이에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점 피고가 , DVD 6C 2014 2017 , 

로부터 받은 실시료 수익은 년부터 년까지 연평균 달러로 DVD 6C 2007 2013 6,580,862

년부터 년까지의 연평균 달러의 배 이상에 이르는 점 및 갑 제 호2014 2019 490,927 13 44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년경부터 시장의 성장에 따2011 BD 

라 시장은 점점 축소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년부터 DVD , 2007

년 상반기의 공제액은 년의 공제액보다 훨씬 큰 규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2013 2014 . 

라서 년부터 년 상반기 동안의 공제액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7 2013 DVD 6C 2014

년과 같은 금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반면 원고는 년부터 년 상반기까지 피고가 에 지급한 실시     ( ) , 2007 2013 DVD 6C

료는 확인되므로 자 및 자 발행 청구서 등을 통해 , 2013. 9. 13. 2014. 3. 13. DVD 6C 

위 기간 가 통지한 공제액 대비 같은 기간 동안의 피고가 실제로 납부한 실‘DVD 6C ’ ‘

시료의 비율을 구한 다음 년부터 년 상반기까지 피고가 에 지급한 ’ ‘2007 2013 DVD 6C

실시료에 적용하여 년부터 년까지의 공제액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2007 2013

이라고 주장한다. 

특정 기간의 실시료 지급액과 공제액은 피고가 각 특허풀에 보고한 피고 제품의      

실제 판매 수량을 근거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

이고 산업이 계속 성장하던 시기라면 표준규격 필수특허 등의 실시가 더욱 활발, DVD 

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산업이 상대적으로 쇠, DVD 

퇴하기 시작할 무렵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년 및 년의 에 대한 2013 2014 DVD 6C

실시료 납부액과 같은 기간의 공제액의 비율을 산업이 활황이던 년DVD 6C DV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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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2013 . 

따라서 자료가 제출된 년 하반기와 년 상반기 실시료 납부액      2013 2014 DVD 6C 

대비 공제액 비율을 산정한 다음 갑 제 호증에 의해 확인되는 년부터 년까, 51 2007 2013

지 피고가 낸 실시료로부터 위 기간의 공제액을 추산하기로 한다. 

     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 

    년부터 년 상반기까지의 공제액  2007 2013 DVD 6C ① 

과 발행 통지서에 따라 피고가 에 낸 실시료 및      2013. 9. 13. 2014. 3. 13. DVD 6C

가 공제한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기간 동안 피고가 DVD 6C Credit Amount , 

에 낸 실시료 및 의 공제액 비율은 로 산정된다DVD 6C DVD 6C 12:88 .

 

이 비율을 갑 제 호증의 기재로부터 확인되는 년부터 년 상반기까지      51 2007 2013

피고가 에 낸 실시료 액에 적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추정 공제액이 DVD 6C , DVD 6C 

달러로 산정된다126,143,882 . 

시기 피고가 납부한 실시료 갑 제 호증( 51 ) 공제액 갑 제 호증의 ( 21 1)

자 2013. 9. 13. 달러517,321 달러2,543,736

자2014. 3. 13. 달러232,138 달러2,953,353

합계 달러749,459 달러5,497,089

비율 12% 88%

시기 피고가 납부한 실시료 갑 제  ( 51) 공제액 추산( ) 

자 2007. 3. 19. ~

자2013. 3. 15.
달러17,198,133

달러126,143,882

(= 17,198,133 × 

5,497,089/749,459)

비율 1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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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년까지의 공제액      2018 2019 DVD 6C ②   

위 기간은 가 로 본격적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이후로 관련 표준규격      DVD BD DVD 

필수특허의 실시가 감소함에 따라 실시료 수익 및 공제액의 규모도 감소하였을 것임은 

예상할 수 있고 이는 년에 비해 년의 공제액의 규모가 현저히 감소, 2016 2017 DVD 6C 

한 것으로부터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만으로는 피고가 아래의 . 

주장과 같이 년 이후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2018 DVD , 

기간의 공제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년과 년의 공제. 2018 2019 DVD 6C 

액을 가장 근접한 시기이자 공제액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년의 공제액DVD 6C 2017

인 달러와 같다고 추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547,629 . 

년과 년의 각 공제액은 각 달러로 추정한다2018 2019 547,629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은 년 월경 사업은 년 월경 중단     , DVD 2016 7 , BD 2019 4

하였으므로 년 하반기부터는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 이2017 DVD 6C

익 산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직

원의 진술서 을 제 호증 와 인터넷 신문기사 을 제 호증 만을 제출하였다 그러( 47 ) ( 48, 49 ) . 

나 피고의 광기기 제품 생산 중단은 피고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내부 논의나 결재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직원의 진술서 이

외에는 이에 대한 회사 내부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18) 그런데 위 진술서 

는 피고 직원이 작성한 것인 점 그 내용도 자신이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 , 

피고는 년 사업을 년경 사업을 중단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반면 진2016 DVD , 2019 BD ’ , 

술 내용에 부합하거나 이를 보충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8)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의 제출요구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3.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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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인터넷 기사들만으로는 중단 사실을 인정하기 ,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년 의 공제액2019 One-Blue③ 

갑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년도 의 공     49 2019 One-Blue

제액은 달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년의 872,960 . , 2018 15,307,558

달러와 같은 정도로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달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한 공제, 

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④ 

  

시기
공제액DVD 6C 공제액One-Blue 

금액 달러( ) 인정 근거 금액 달러( ) 인정 근거

2007

126,143,882 추산

-

다툼 없음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35,599,428 

2013 54,974,011 
2,543,736

다툼 없음

2014 6,103,120 55,925,319 

2015 4,616,815 49,753,439 

2016 3,442,726 41,091,229

2017 547,629 26,633,281

2018 547,629
추산

    15,307,558 

2019 547,629         872,960 갑 제 호증49

소계    144,493,166    280,157,225 

합계 424,65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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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는 매년 실시료 대비 공제액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으     , ⑤ 

므로 이를 반영한 추정은 적절하지 않고 년경부터 년 상반기 동안 , 2007 2013 DVD 6C 

공제액 자료도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년대 중반부터 전사적 자원관     43 1990

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조 재무 회계 자원 인사 등의 각 부분을 단일한 소프(ERP) , , , , 

트웨어를 통해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특정 기간의 자료만 보유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와 같은 규모의 회사가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문서를 , 

전자화하여 관리시스템으로 보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가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기술이 기술을 대체하기      BD DVD 

이전으로 자료를 공개한 기간에 비해 시장의 규모가 훨씬 컸던 것으로 보이고DVD , 

이미 제출한 년 이후의 자료에 의하면 를 통한 실시료 수입 규모가 2013 DVD 6C 2013

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임에도 년부터 년까지의 공제액 2007 2013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공제액 중 실시료 면제에 따른 이익으로 볼 수 있는 부분      (4) : 50%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실시료를 면제받음으로써 얻은 , 

이익은 각 특허풀의 공제액 중 약 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0% . 

가 각 특허풀 산정 공제액은 특허풀이 회원사에게 실시료를 청구할 때 적용하     ( ) 

는 실시료율을 기준으로 피고가 실시한 상대 업체의 표준규격 필수특허에 대한 실시료

를 산정한 금액으로 일종의 관련 시장에서 사용되는 실시료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각 특허풀이 정한 실시료율이 실제로 원고가 상대 업체와 포. 

park-seong-in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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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정한 내재적인 실시료율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특허풀이 산정한 공제액 전부를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즉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은      ( ) , 당사자가 자신이 가진 기술을 충분히 실시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는 자신의 기술, 

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저촉 관계에 있거나 상대방의 기술에 접근하지 않, 

고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보충 관계에 있거나 일

방의 기술이 상대방의 기술에 의존하여 개량하는 등 다양한 경우에 여러 목적으로 체

결된다.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시기 계약의 목적물과 내용 등에 비추     , 

어 보면 와 시장이 성장 팽창하던 시기에 관련 경쟁 회사들끼리 보유하고 있DVD BD ․

는 특허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위 계약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을 낮출 

목적 등 다양한 사정을 감안하여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특허 사용에 따른 . 

실시료 면제가 주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는 표준규격 필수특허권자의 지위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크로스 라이     ( ) 

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시장에서의 실시료율 보다 낮은 요율에 상대 업

체의 특허를 실시하고 그만큼 낮은 요율에 자신의 특허를 실시 허락하였던 것으로 볼 , 

여지도 충분하다 반면 각 특허풀 산정 공제액은 각 특허풀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 , 

체결한 회원사들에 대한 실시료 징수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념상 활용되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실제로 해당 공제액 상당의 실시료 지급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면제

받은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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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히 피고는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상대방이 가진 관련      ( ) 

특허 일체를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반대급부로 원래대로라면 상대방, 

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실시료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지급을 면제받은 실시     

료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특허풀이 산정한 공제액 중 일부만을 기초로 산입

하되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목적이 실시료 면제에만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 

운 사정 및 피고도 상대방으로부터 실시료 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두루 참작

하여 그 중 만을 실시료 면제로 얻은 이익으로 본다50% . 

따라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 이익 중 실시료 면제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산정된 공제액 합계 달러의 에 해당하는 424,650,391 50%

달러 상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12,325,195 . 

     다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 ) : 10%

피고가 경쟁 업체들과 이 사건 특허발명을 비롯하여 피고가 보유한 다수의      

관련 표준규격 필수특허 및 기타 상용특허에 대하여 상호 간에 특허 실시를 DVD/BD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다수 체결하였고 그 중 일, 

부 는 양측의 특허 가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 업체가 피고에게 균형 (I, O, J, P)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표. 

준규격 필수특허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협상 과정

에서 피고의 주요 특허로 제출되었거나 계약의 상대방이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장래 이를 실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park-se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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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사정 또한 동일하다. 

위와 같이 실시료 면제의 이익을 얻은 계약과 균형 보상금 명목의 실시료를 받은      

계약은 대부분 같은 특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포

함된 것이므로 두 계약에서 이 사건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용자 이익 산정과 관련한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 ‘4. 

나 다 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로 정한다. 2) ) (2)’ 10% .

라 소결론       )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실시료 면제에 따른 사용자 이익액은       

달러 달러 상당이다21,232,519 (= 212,325,196 × 10%) . 

 사용자 이익액 합계   4) 

이 사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 이익은 달러     73,690,349 (= 

달러 달러 달러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22,177,830 + 30,280,000 + 21,232,519 ) . 

다 발명자 공헌도   . : 3%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6, 10, 11, 13, 14, 43, 50 58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직무

발명에 관한 원고의 발명자 공헌도를 로 정한다3% .

원고는 대학을 마치고 피고에 바로 입사하였고 이전에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   1) 

험이 없으며 학사 학위 이외에 다른 학위를 받거나 대학원 등에 진학한 바 없는 점에 ,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관련 파일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 DVD 

되면서 이 사건 직무발명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기술 간 호환성이 중요한 등의 광 매체 기술 분야는 국제 표준화 기구를    2) DVD 

park-se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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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표준화가 진행되는데 표준화 단계에서 표준규격 필수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거나 표준화 기구로부터 기고문 등 표준화 동향을 수집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를 전략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는 원고가 입사. 

할 무렵부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나 포럼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표준 관OSTA DVD 

련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제표준기구에 가입하는 등 블루레, DVD, 

이 등 광 매체 관련 분야에서 국제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그밖에 표준규격 필수특허, 

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적인 투자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표준규격 필수특허에 채택된 기술은 실시간 기록 재생 파   3) ‘ /

일이라는 속성을 필드의 파일 타입 필드에 기록하여 둔다 라는 것이다 그런ICB Tag .’ . 

데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등 광 매체에 기록되는 파12, 13, 50 58 DVD 

일이 실시간 재생 파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를 기록 내지 저장하는 기술 

사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더욱이 이 사. 

건 직무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년 월경 공개된 규격 에서는 1996 8 UDF 1.02 ICB TAG, 

의 파일 타입 필드 등을 이미 정의하고 있었다 을 제 호증의 면 ICB TAG (FileType) ( 14 35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무발명). 

은 광 매체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알려진 기

술 등에 기초하여 공지된 규격에 따라 UDF 

실시간 재생 파일에 관한 식별정보의 기록

저장 이 가능한 위치 영역 들을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사상으로( ) ( ) . 

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기보다는 등 광 매체에 실시간 기록 재생 파일이라DVD /

을 제 호증[ 14 ] 



- 47 -

는 속성 표시를 필드의 파일 타입 필드에 기록하여 둔다는 약속이나 규칙의 ICB Tag 

일종으로 가 이를 국제표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STA . 

포럼 등 국제표준규격 필수특허 단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표준규격 필   4) DVD 

수특허로 채택하게 되어 그 수익이 극대화된 것인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그 표준, 

규격 필수특허 채택 과정에서 원고만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제안 및 발표하였다고 보

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반면 피고는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광기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5) , 1997

년경 와 관련 제품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개발비를 투입한 연DVD BD 

구 개발과제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의 및 관련 사업 규. DVD BD 

모 시장 점유율 피고의 자본력과 기술력 관련 글로벌 업체 사이에서 피고의 영향력, , , 

과 지위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인한 이익이 크게 발생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시간 재생 파일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6) , 

것 자체는 주지 관용기술에 해당하고 특히 을 제 호증에서는 실시간 재생 파일인 , 53

파일의 속성 비트 정보가 기록되는 위치로 태그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AV ICB 

특허발명의 기술 사상이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으므로 발명자의 기여도를 매우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선행발명들은 피고와 동종의     12, 13, 50 58 , 

영업을 하는 일본과 미국의 업체들이 출원하여 공개되거나 특허 등록을 받은 것으로

서 실시간 재생 파일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적 사상이 개시된 ,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선행발명들에서 실시간 재생 파일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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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기록되는 위치를 살펴보면 섹터의 부 헤더 중 을 제 호, Real-Time Flag( 12, 13

증 파일의 을 제 호증 태그의 플래그 필드 을 제 호증 파일의 ), attribute flag( 51 ), ICB ( 53 ), 

헤더 을 제 호증 등으로 위 선행발명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필드의 ( 55 ) ICB TAG 

파일타입 필드에 저장하는 기술 사상을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갑 제 호증에는    38 이제 도 및 를 참조하여“ , 7a, 7b 7c , 실시간 파일들에 대한  

파일 엔트리 단계 에서 기록됨 내에 등록될 본 발명에 따른 속성 정보가 기술( 816 ) 될 것

이다 도 는 실시간 파일에 대한 파일 엔트리를 도시하는 데이터 구조도이다. 7a . 파일 엔

트리의 선두에서 파일 엔트리로 이러한 기술자를 식별하는 기술자 태그, (descriptor tag)

가 기록된다 바이트 위치 여기에서 로 칭함 에서는 실시간 파일의 파일 속성 정. ( , "BP" )(16)

보를 기록하는 태그가 기록된다ICB . ( ) … 실시간 파일에 대한 파일 엔트리에 기록된 

태그의 에서ICB RBP1 , 파일 형태 파일 타입 값 는 파일 엔트리가 실시간 파일을 ( ) "249"

나타내는 것을 지시하도록 기록된다.”라고 개시되어 있어 면 참조 이 사건 직무발명(21 ), 

의 필드의 파일타입 필드에 실시간 재생 파일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정보를 ‘ICB TAG 

기록하는 기술 사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에야 공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선행발명들 실시간 기록 재상 식별정보의 저장 위치/

을 제 호증12

이처럼 섹터마다 실시간에 재생 처리해야 할 데이터와 실시간에 0010 , 【 】 

재생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가 교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각 섹터에는 , 

데이터의 속성을 나타내는 식별정보를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0011 9 , 【 】 의 CD-ROM MODE-2 FORM-1 

및 에 있어서는 각 섹터의 서브 헤더 바이트 안에 서브 모드 비FORM-2 (8 ) (8

트 의 영역을 규정하고 이 서브 모드 중의 비트를 로서 할) 1 Real-Time Flag

당해 이 가 이나 등에 의해서 각 섹터 단위로 실시간Real-Time Flag "0" "1" 

에 재생 처리해야 할 데이터인를 판별하여 처리 모드를 전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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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대로0012 , 【 】 종래의 및 로 규정되어 있는 CD-I CD-ROM/XA

의 및 에 있어서는 각 섹터마다 실시CD-ROM MODE-2 FORM-1 FORM-2 , 

간에 재생 처리 해야 할 데이터인지를 나타내는 식별정보 를 Real-Time Flag( )

기록해야 하므로 관리가 복잡하고 또한 재생 시에는 각 섹터 단위로 실시간

에 재생 처리해야 할 데이터인지를 판별하여 처리 모드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처리가 복잡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을 제 호증13

이처럼 각 섹터마다 실시간으로 재생처리하여야 할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재 

생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가 서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각 센터에는 데이터

의 속성을 나타내는 식별 정도를 기록하여 높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의 및  10 CD-ROM MODE-2 FORM-1 

에 있어서는 FORM-2 각 섹터의 부헤더 바이트 중에 부모드 비트 의 영역을 (8 ) (8 )

규정하고 이 부모드중에 비트를 으로서 할당하고 이  , 1 Real-Time Flag , 

이 인지 인지에 따라 각 섹터단위로 실시간으로 재생Real-Time Flag “0” “1” , 

처리하여야 할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처리모드를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상술한 대로 , 종래의 및 로 규정되어 있는 CD-I CD-ROM/XA CD-ROM 

의 및 에 있어서는 각 섹터마다에 실시간으로 재MODE-2 FORM-1 FORM-2

생처리하여야 할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식별정보 를 Real-Time Flag( )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복잡하고 더욱이 재생 시에서는 각 

섹터 단위로 실시간에서 재생처리해야 할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처

리모드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판별하여 처리 모드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처리가 복잡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면 참조(2 ).

을 

제 호증51 19)

세그먼트 할당 테이블에서 제 도와 같이 엔트리는 각 화일에 대해 0128 12【 】

배치되며 각 엔트리에 대해서 각 파일 명칭을 나타내는 파일 이름, " (File 

과Name)" , 각 파일의 속성을 나타내는 애트리뷰트" (Attribute)" 각 파일의 기, 

록날짜를 나타내는 데이트 로 각각 기록된다" (Date)", .… 

디스크 에 기록된 파일은 0129 (201)【 】 시간에 대해 계속되는 파일 즉 실제 

시간 처리를 요구하는 파일과 시간에 있어서 연속적이지 않은 파일 즉 실제 

시간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파일을 포함하므로 애트리뷰트 정보는 그들을 구, 

별하기 위해 플랙 비트 을 포함(1 ) 한다 예를들어 플랙이 이면 그것은 대응 . , 1

파일이 시간에 대해 연속적인 것을 의미하며 반면 플랙이 인 것은 대응 파, 0

일이 시간에 대해 연속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을 제 호증52
다음에 도 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상술한 것같이 하여 , 5 , , A 디지털 스트림 V 

데이터를 에 기록하는 경우에 있어서HDD(14) 의 의 처리 순서에 관해CP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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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한다 인터페이스 를 통하여. (13) , … 의 레지스터 에 HDD(14) (14a) AV 

디지털 스트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파일인 것을 나타내는 확장자 정보AV 

예를 들면 를 설정( , avf) 한다 면 참조(4 ). 

을 제 호증53

도 는 태그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은 태그의 플래 25 ICB , 26 ICB 

그 필드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에 있어서. 25 , 태그의 ICB RBP 18

에서 바이트의 플래그 필드가 존재한다 도 에 있어서 파일이 파일2 . 26 , AV 

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플래그가 플래그 필드의 번째 비트 주9 ( : Contiguous 

비트 에 할당) 된다 면 참조(11 ). 

도 는 파일의 재생방법을 나타낸 플로차트이다 우선 재생되는 파일의  14 AV . 

파일 엔트리에서 속성 비트가 읽어내진다 스텝 AV ( D1). 속AV 성 비트는 도  

의 에 나타낸 태그에 포함3 C6 ICB 되고 상술한 것처럼 , 도 에 기재한 26

이며 파일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속성 정보Contiguous bit AV 이다 이 비트가 . 

일 때는 파일을 또한 이 비트가 일 때는 컴퓨터 파일과 같은 비 파1 AV 0 AV 

일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속성 비트 값에서 파일인지가 판정된다 스텝 . AV AV (

면 참조D2)(20 ).

을 제 호증54

파일 관리 테이블 은 그 영상 파일 에 관한 제원 정보0035 (FMT) 113 78【 】

를 나타내고 있다. 이 파일 관리 테이블 에는 그 파일명 및 광디스크가 113

장전된 광디스크 재생 장치로 재생 가능한 파일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위한 

파일 식별자가 기술되어 있다 이 파일 식별자에는 예를 들면 . 무비 파일인 것

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가 기술되어 있다. 

을 제 호증55

시스템 프로세서부 는 보내져 온 데이터를 데이터 부 0055 54 RAM 56【 】… 

에 일단 기억하고 그 데이터에 부가된 헤더 정보를 기초로 데이터의 종별 비(

디오 오디오 부영상 재생 정보 등 을 판별, , , ) 하고 판별한 종류에 따른 디코더

부 에 데이터를 전송한다58, 60, 62 .

을 제 호증56

의 경우 각 블록의 처음 바이트는 라고 하는 동기 신호를 포함 CD-I 12 sync

하고 다음의 바이트는 헤더라고 하는 데이터 그룹을 구성합니다 헤, sync 4 . 

더의 바이트 중 바이트는 서브 코드의 경우와 같이 주소 정보를 포함한다4 3 . 

즉 바이트는 분 초 프레임 단위로 시간을 나타내는 코드를 형성한, 3 , , BCD 

다. 헤더 뒤의 바이트는 서브 해더라고 하는 데이터 그룹을 구성8 합니다 서. 

브 헤더에는 오디오 비디오 또는 제어 데이터만 있는 블록을 각 블록을 단위, 

로 사용하여 시분할 다중화하여 처리하고 이를 위해 실시간 처리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속성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속성 데이터는 하위 헤더에 두 . 

번 기록됩니다 서브 헤더의 바이트 각각을 파일 번호 채널 번호 서브 모. 4 , , 

드 데이터 유형이라고 합니다 면 참조, (6 col.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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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발명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 : 84%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26 1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기여도를 로 정한다84% . 

이 사건 직무발명 출원 전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개의 특허출원 발명은 원   1) 4

고의 단독발명으로 신고되었으나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팀원이었던 , G, E, F, H

을 이 사건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신고함으로써 원고 외 인이 공동발명자가 되어 , 4

특허 등록이 되었다. 

원고는 개발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직무발명을 완성하였   2) DVD 

으므로 원고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의 기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팀. 

장인 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여 신입사원 교육 후 개발팀에 배치된 신입사원G DVD 

일 당시 개발팀의 선임연구원이었고 이 사건 직무발명이 완성된 년 월부터 DVD , 1998 2

년 월무렵에도 광 응용개발팀 광 메카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의 직위로 원고와 함1998 7 , 

께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직무발명 포럼의 워킹그룹 의 참가자 명단에 원, DVD (WG)3

고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마찬가지로 파일시스템 분야의 전

문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서 의 기여율을 전제로 약 여 년   3) 84% 10

19) 을 제 호증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의 국내 출원되어 공개된 것이다 50 ( 8-102922) . 

을 제 호증57

그림 은 동기화 코드 섹터 주소 코드 3 , ,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별 코

드 비디오 오디오 등 를 포함하는 각 섹터의 헤더 부분( , , ) 을 나타냅니다 면 (6

도면 참조col.4, 3 ).

을 제 호증58

필드 은 비트 플래그로 그림 을 참조하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6 1 3

있고, 필드 의 비디오 가용 플래그 는 운영 시스템에19 (video availability flag)

게 데이터 블록에 비디오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면 도면 참조(29 col.34, 3 ).

park-seong-in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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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피고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아 왔으나 그동안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   .  

이 사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 이익액 달러에    1) 73,690,349

발명자 보상률 공동발명자 기여도 를 반영하면 달러 달3%, 84% 1,856,996 (= 73,690,349

러 가 산정되고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보상금을 × 0.03 × 0.84)

산정한다.

다만 매년 외화로 실시료를 받거나 이를 면제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 이   2) 

익과 관련하여 적용할 기준 환율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외환으로 계산된 사용. 

자 이익에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반면 피고는 매년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다음 이를 합산해야 , 

한다고 주장한다.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이 규정한 요건이 충족할 때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40 1 , 

사용자가 종업원의 발명에 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이미 발생하지

만 청구권의 발생 시기 보상금은 ( ),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

에 의해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기초로 정해지게 된다 다만 승계 ‘ ’ . , 

시점에 그 이익을 예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 

익은 승계 이후에야 비로소 실현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이익에 발명자의 공헌도 기여, 

도 등을 반영한 금액을 승계시점으로 되돌려 정당한 보상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 

서 사용자가 승계 이후 얻게 되는 이익의 산정에는 해당 발명 내지 특허권 자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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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뿐 아니라 승계 이후의 시장상황 사용자 및 종업원의 각 기여도 경쟁제품의 유무 , , 

등 수많은 요인이 관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계 이후      

얻은 이익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모수 에 해당할 뿐 그 구체적인 금액이 ( )母數

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환율의 적용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이 법정채   3) , 

권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법정채권은 그 법규가 속한 국가의 통화에 의하, 

여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 특허법에 기한 직무발명 보상금채권은 원화채권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외화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직무발. 

명 보상규정이나 사용자와 종업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외

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원화채권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의 

성격은 변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사용자는 외화로 받은 실시료에 대하여 그 . , 

취득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가치에 상응하는 원화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직무발명자 또는 종업원 는 사용자의 그와 같은 이익에 기하여 원화채권으로서의 , ( )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시 사후에 발생한 사용자의 이익에 여러 요소     , 

를 반영하여 이를 승계시점으로 되돌려 정당한 보상액을 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 

용자가 수년간에 걸쳐 외화로 실시료 등의 이익을 얻었고 해당 기간 중 환율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법원은 그 이익에 대하여 해당 기간 중 연도별 평균 환율 내지 해당기간 

전체에 걸친 평균 환율 등을 적용하는 등 상당한 방법으로 원화를 기준으로 한 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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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4)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의 취지 및 채권의 성격 보상금 산정 방식 등, 

을 고려해 볼 때 아래 환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은 년부터 년까지 2006 2019

연도별 평균 환율의 평균 원1,090 20)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원2,024,125,640 (= 

달러 원 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피고가 이미 1,856,996 × 1,090 ) . 

지급한 보상금 원을 제외하면 원 원 964,686,705 1,059,438,935 (= 2,024,125,640 – 

원 이 남는다964,686,705 ) . 

환율표<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원    5) 1,059,438,935

및 그 중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1,000,000,000

달일 다음 날인 부터 나머지 원에 대해서는 자 청2015. 12. 10. , 59,438,935 2019. 4. 22.

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2019. 4. 24. ,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 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1 2019. 11. 13.

법에 정한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5% ,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2% . 

결  론5.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 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 1

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20) 우리은행 조회 연도별 평균 환율 송금받을 때 기준 원 달러원 미만 버림 피고 자 참고서면 면 참조 (‘ ’ ), / ( ). 2023. 3. 3. 28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환율 945 920 1,095 1,263 1,144 1,097 1,115 1,084 1,043 1,121 1,149 1,119 1,010 1,155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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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정택수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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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이 사건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요지

상대방 계약일 라이선스 대상 특허 및 또는 라이선스 대상 제품 의 요지 " " / " " 라이선스 기간 

I 

갑 ( 32) 

2003. 11. 

28.

플레이어 및 드라이브 등DVD CD-R/RW (BD 

디스크 드라이브는 제외 에 관한 특허 에 의해 / ) (MPEG LA

라이선스 되는 표준규격 필수특허는 포함하지 않음) (1.3, 

1.4, 1.8) 

2003. 10. 1. ~ 

2008. 12. 31. 

2006. 11. 

6.

디스크ㆍ제품 디스크ㆍ제품 등에 관한 특허로서DVD , BD , 

표준규격 표준규격을 위한 필수특허를 DVD , CD-R/RW 

포함 특허풀의 일부로서 라이선스 되는 필수특허거나( , BD 

표준규격 표준규격을 위한 필수특허이더라도 포함, HD DVD ) 

(1.2, 1.6, 1.8, 1.9, 1.13) 

2006. 11. 10. ~ 

2008. 12. 31. 

기존 ( ‘03. 11. 

자 계약 28.

대체) 

2013. 3. 

13.

삼성 및 또는 그 계열사 등의 특허로서 표준규격/ , DVD , BD 

표준규격 또는 표준규격의 필수특허를 포함CD-R/RW (DVD 

및 를 포함하여 특허풀의 일부로서 라이선스 6C One Blue

되는 필수특허이더라도 포함) (1.22, 1.27) 

2013. 3. 13. ~ 

2018. 3. 13.

J 

구 (

MEI)

갑 (

22-2) 

2003. 5. 

30.

기록 시스템 재생 시스템 등DVD , DVD (DVD+R/RW, BD 

디스크 드라이브는 제외 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로서/ ) , DVD 

필수특허를 포함 (1.13, 1.14, 1.19, 1.32, 1.33, 1.36) 

2003. 1. 1. ~ 

2004. 12. 31. 

2005. 6. 

14.

기록 시스템 재생 시스템 등DVD , DVD (BD 

디스크 드라이버는 제외 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로서/ ) , DVD 

필수특허 및 필수특허를 포함 DVD+R/+RW (1.13, 1.14, 

1.18, 1.32, 1.33, 1.36) 

2005. 1. 1. ~ 

2008. 12. 31. 

2009. 6. 

23.

기록 시스템 재생 시스템 등을 구현하기 위한 DVD , DVD 

특허로서 필수특허 및 필수특허를 DVD DVD+R/+RW 

포함하고 기록 시스템 재생 시스템 등을 구현하기 , BD , BD 

위한 특허로서 필수특허 필수특허 및 BD , DVD CD 

필수특허를 포함 (1.7, 1.8, 1.14, 1.17, 1.22, 1.41, 1.42, 1.48, 

1.51, 1.56) 

2009. 1. 1. ~ 

2013. 12. 31. 

2014. 7. 

30.

기록 시스템 및 재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DVD DVD 

특허로서 필수특허 및 필수특허를 DVD DVD+R/+RW 

포함하고 기록 시스템 및 재생 시스템을 구현하기 , BD BD 

위한 특허로서 필수특허 필수특허 및 BD , DVD CD 

필수특허를 포함 자 계약과 동일(2009. 6. 23. ) 

2014. 1. 30. ~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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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1. 

기록 시스템 재생 시스템 등을 구현하기 위한 DVD , DVD 

특허로서 필수특허 및 필수특허를 DVD DVD+R/+RW 

포함하고 기 록 시스템 재생 시스템 등을 구현하기 , BD , BD 

위한 특허로서 필수특허 필수특허 및 BD , DVD CD 

필수특허를 포함 외 나머지 부분은 자 (2.1, 2.2 2009. 6. 23.

계약과 동일) 

2016. 4. ~ 

2019. 3.

삼성 (BD, DVD)  

2016. 4. ~ 

2024. 3.

(J DVD) 

O 

갑  (

22-3) 

2005. 4. 

1.

플레이어를 구현하기 위한 특허로서 표준규격을 DVD , DVD 

위한 필수특허 이외의 다른 표준규격을 위한 필수특허는 

제외 (1.11, 1.12, 1.13, 1.15) 

2005. 4. 1. ~ 

2010. 6. 30.

2010. 2. 

1.

기록 표준규격 필수특허 비디오 레코더 데이터 DVD , DVD , 

레코더를 구현하기 위한 특허 기록 표준 규격 이외의 (DVD 

표준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들은 제외) (1.14, 2.1) 

2010. 2. 1. ~ 

2010. 9. 29. 

2010. 2. 

5. 

하나 이상의 포맷 규격 등에 따른 DVD DVD-Video, 

플레이어를 위한 재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DVD-ROM 

특허 (Paragraphs 1-2 of 1) 

2010. 7. 1. ~ 

2010. 9. 29. 

2013. 10. 

1.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가 없다면 판매ㆍ배포하는 BD 

플레이어 레코더 디스크 플레이어 레코더 디스크/ / , DVD / / , CD 

플레이어 레코   더 디스크 등 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의해 / /

침해되는 특허로서 위 기술에서 표준규격, BD , DVD 

표준규격 및 또는 표준규격 이외의 다른 표준규격 / CD 

기술은 제외 계약(BD/DVD Drive : 1.37, 1.38, 1.41, 1.43, 

계약1.44; BD/DVD CE : 1.40, 1.41, 1.44, 1.46, 1.47) 

2013. 10. 1. ~ 

2015. 12. 31. 

P 

갑 (

22-4) 

2009. 11. 

27. 

표준규격 포맷 규격 표준규격 등을 DVD , DVD+R/RW , BD 

따르는 및 제품에 적용되는 특허로서DVD BD , DVD 

표준규격을 위한 필수특허 이외의 다른 표준 필수특허는 

제외 (1.09, 1.13, 1.14, 1.15, 1.16) 

2009. 11. 27. ~ 

2009. 12. 31.

K

갑 (

22-5) 

2004. 1. 

1. 

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다면 표준규격DVD , 

표준규격HD-DVD , CD-ROM, CD-Audio, CD-R, CD-RW, 

디스크 포맷 등의 광매체 표준규격을 DVD-R, DVD+RW, BD 

구현하는 광디스크 및 플레이어 레코더를 /

제조ㆍ판매ㆍ사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침해되는 특허 (1.2, 

1.8, 1.9, 1.12)

2004. 1. 1. ~ 

2013. 12. 31.

2014. 1. 

1. 

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다면 표준규격, DVD , 

표준규격HD-DVD , CD-ROM, CD-Audio, CD-R, CD-RW, 

디스크 포맷 등의 광매체 DVD-R,   DVD+RW, BD 

2014. 1. 1.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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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을 구현하는 광디스크 및 플레이어 레코더를 /

제조ㆍ판매ㆍ사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침해되는 특허 (1.2, 

1.6, 1.7, 1.10) 

L 

갑 (

22-6) 

2005. 6. 

30. 

DVD-ROM/VIDEO, DVD-AUDIO, DVD-RAM, DVD-R, 

와 DVD-RW, DVD-Video  Recording, DVD+R, DVD+RW 

같은 표준 규격을 따르는 디스크로부터 DVD DVD 

비디오 오디오 정보를 재생하거나 그에 정보를 저장하기 /

위한 장치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서DVD , DVD6C 

또는 를 통해 라이선스 되는 필수특허 및 DVD3C DVD 

실용신안 이외에 등의 필수특허와 같이 다른 MPEG2 

특허풀에 의해 라이선스 되는 것은 제외 (1.1, 1.2, 1.4) 

2004. 4. 1. ~ 

2008. 12. 31. 

2008. 7. 

28. 
자 계약과 동일(2005. 6. 30. ) 

2008. 7. 1. ~ 

2012. 12. 31. 

2013. 10. 

31. 

와 같은 DVD6C, One-Blue, Premier BD, DVD3C CD, DVD, 

제품에 관한 특허풀에 의해 라이선스 되는 필수특허 그 BD (

이외에 등의 필수특허와 같은 다른 특허풀에 의해 MPEG2 

라이선스 되는 것은 제외) (1.17, 1.20, 1.22) 

2013. 1. ~ 

2015. 12.

M 

갑 (

22-7) 

2005. 11. 

29. 

또는 삼성 및 또는 가 가입하거나 가입할 DVD6C, DVD3C / M

대응 특허풀을 통해 삼성 및 또는 가 라이선스하는 / M DVD, 

및 필수특허 및 실용신안 그 외 등의 HD-DVD BD ( MPEG-2 

필수특허와 같은 다른 특허풀에 의해 라이선스 되는 것은 

제외) (1.02, 1.04, 2.06(c)) 

2005. 1. 1. ~ 

2013. 6. 30.

2014. 2. 

26. 
자 계약과 동일(2005. 11. 29. ) 

2013. 7. 1. ~ 

2023. 6. 30.

N

갑 (

22-8) 

2007. 2. 

23. 

또는 삼성 가 가입하거나 가입할 특허풀을 통해 DVD6C , N

삼성 가 라이선스하는 필수특허 및 실용신안 그 외 , N DVD (

등의 필수특허와 같은 다른 특허풀에 의해 라이선스 MPEG2 

되는 것은 제외 표준규격을 따르는 모든 현재 및 ), DVD 

장래의 제품 일부 디스크 제품 디스크 제품DVD ( DVD , BD , 

제품은 제외HD DVD ) (1.02, 1.04, 2.06(b)) 

2005. 7. 1. ~ 

2010. 6. 30.

2011. 9. 

13. 

또는 삼성 가 가입하거나 가입할 DVD6C, One-Blue , N

특허풀을 통해 삼성 가 라이선스하는 , N DVD, DVD+R/RW, 

및 필수특허 및 실용신안 그 외 등의 BD HD DVD ( MPEG-2 

필수특허와 같은 다른 특허풀에 의해 라이선스 되는 것은 

제외) (1.02, 1.04, 2.06(b)) 

2011. 1. 1. ~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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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3. 

표준규격을 따르는 모든 현재 및 장래의 제품DVD DVD , 

표준규격을 따르는 모든 현재 및 장래의 DVD+R/RW 

디스크 표준규격을 따르는 모든 현재 및 DVD+R/RW , BD 

장래의 디스크 제품 표준규격을 따르는 모든 BD , HD DVD 

현재 및 장래의 제품 등 일부 디스크 제품은 HD DVD ( DVD 

제외 자 계약과 동일) (2011. 9. 13. ) 

2016. 1. 1. ~ 

2020. 12. 31.

Q

갑 (

22-9) 

2004. 12. 

14. 

라이선스 되지 않으면 라이선스 대상 제품의 제조 사용, , 

수입 판매 청약 대여 양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 , , , 

침해되는 피고 및 의 현재 및 장래 특허의 청구항으로서Q , 

공개 및 비제품 표준 을 커버하는 에 의해 " " MPEG LA 

관리되는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들은 제외 공개 및 비제품 . "

표준 은 또는 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에 " DVD, BD HD-DVD "

관한 표준 이 아니고 제품에 관한 표준 은 포맷" , " " VHS , 8mm 

캠코더 포맷 포맷 포맷 포맷 포맷, DVC , CD , V-CD , DVD , 

레코더 포맷 포맷 및 포맷을 포함 DVD , BD HD-DVD (1.20) 

2004. 4. 1. ~ 

2008. 12. 31.

2012. 6. 

30. 

라이선스 되지 않으면 라이선스 대상 제품의 제조 사용, , 

수입 판매 청약 대여 양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침해되는 , , , , 

피고 및 의 현재 및 장래 특허의 청구항으로서 공개 및 Q , "

비제품 표준 을 커버하는 에 의해 관리되는 " MPEG LA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들은 제외 공개 및 비제품 표준 은 . " "

또는 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에 관한 DVD, BD HD-DVD "

표준 이 아니고 제품에 관한 표준 은 포맷" , " " VHS , 8mm 

캠코더 포맷 포맷 포맷 포맷 포맷, DVC , CD , V-CD , DVD , 

레코더 포맷 포맷 및 포맷을 포함 DVD , BD HD-DVD (1.20)

2010. 1. 1. ~ 

2016. 12. 31.

R 

갑 (

22-10) 

2005. 10. 

31. 

포맷 포맷 포맷 또는 DVD , DVD+R/+RW , BD HD-DVD 

포맷으로부터 정보를 재생하거나 위 포맷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광디스크 저장 및 재생 시스템에 관한 특허 (1.7, 

1.9) 

2005. 10. 31. ~ 

2010. 12. 31.

2011. 9. 

15. 

포맷 포맷 포맷 또는 DVD , DVD+R/+RW , BD HD-DVD 

포맷으로부터 정보를 재생하거나 위 포맷으로 정보를 

2011. 1. 1. ~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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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는 광디스크 저장 및 재생 시스템에 관한 특허 (1.7, 

1.9) 

2016. 3. 

21. 

포맷 포맷 포맷 또는 DVD , DVD+R/+RW , BD HD-DVD 

포맷으로부터 정보를 재생하거나 위 포맷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광 디스크 저장 및 재생 시스템에 관한 특허 

자 계약과 동일(2011. 9. 15. ) 

2016. 1. 1. ~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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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피고 주장 특허풀 실시료 수입 중 이 사건 직무발명의 기여도 산정 방식


